
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-2520호

- 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-
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

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 및

확산방지를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 제1항 제2호를

근거로 아래와 같이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함

 2020. 11. 23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장

1. 처분당사자 :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자

2. 처분내용

가. 위 기간 내에 인천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등에 대한

행정조치 위반시,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(벌금 300만원 이하)
나. 위 사항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, 

관련법의 행정처분 外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

3. 처분근거

가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 제1항 제2호

4. 처분사유

가. 인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감염병 급증 관련, 10인 이상의 옥외 집회*를
금지하여 감염병 지역확산 방지
* 금지되는집회는 ‘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’에따라신고대상이되는집회를의미함

5. 처분기간 : 2020. 11. 24.(화) 0시 ~ 별도 해제 시  

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1. 24.(화) 0시

7. 처분서의 교부요청

-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

할 수 있습니다. 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

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

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

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

9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
모든 확진 관련 검사 ․ 조사 ․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 

10. 처분 담당자 : 인천광역시(재난안전대책본부).  끝.


